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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 료

년 년 용 고용노동  금 고시 사건2018 , 2019

헌마 헌마 병합 고용노동  고시  헌  등(2017 1366, 2018 1072( ) 2017-42 )

공 개 변 론 [ ]  ═════════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법재판 는 년 월 목2019 6 13 ( ) 14:00 심판 에 수 , 2017. 12. 22. 

 헌마 고용노동  고시  헌  사건2017 1366 2017-42 , 2018. 11. 

수  헌마 고용노동  고시  헌  사건에 1. 2018 1072 2018-63

하여 변론  열 다.

 사건  년2018 용 금액 시간급  모든 산업 원 로 한  7,530

고용노동  고시   년 용 금액 시간급  모든 산업 원2019 8,350

로 한 고용노동  고시가 청 들  재산 업  계약   , , 

침해하는지 여 가 쟁  사건 로 헌법재판 는 당사  변론과 참고, 

 진술  들    각 고시  헌 여  판단할 계 다. 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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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청  사단  하 청  라 한다 는 업과 상( ‘ ’ )○ ○○

공 들   하고 그  변하고  하는 단체  직원  □□

근 계약  체결하고 사업  운 하고 고 주식 사는 업경 지도 , ◇◇ 

 경 컨 업 등   하는 사 그  청 들 역시 근, 

 고 하여 사업  운 하고 는 개  또는 사업 다.

고 동  산○ 하 원 는 에  2017. 7. 15. 2018

 비 상  액  원  결 하 고 피청  고16.4% 7,530 , 

동   아들여   액 시간  2017. 8. 4. 2018

든 산업 원 주 근  시간  근 할 경우 월 산 시간 수 7,530 [ 40 , 

시간 주당 주  시간 포함  월 산액 원  하여 209 ( 8 ) 1,573,770 ]

고시하 다 고 동  고시 하  사건   ( 2017-42 , ‘ 2018

 고시 라 한다’ ).

또한 고 동  산하 원 는 에  2018. 7. 14. 2019○ 

 비 상  액  원  결 하 고 피청  10.9% 8,350 , 

고 동   아들여   액 시간2018. 8. 3. 2019

 든 산업 원 주 근  시간  근 할 경우 월 산 시간 8,350 [ 40 , 

수 시간 주당 주  시간 포함  월 산액 원  하209 ( 8 ) 1,745,150 ]

여 고시하 다 고 동  고시 하  사건   ( 2018-63 , ‘ 2019

 고시 라 한다’ ).

청 들   사건 각 고시가 청 들  ○  재산 업   등  침해, 

하고 헌   항 경 질  본  항 업  보, 119 1 ( ), 123 3 (

사 업  통 리  지 등에 어 헌 라고 주), 126 ( , ) 

하  사건    고시에 하여 헌, 2017. 12. 22. 2018

 하는 헌 원심 헌마  사건  (2017 1366) , 2018. 11. 1. 2019

  고시에 하여 헌  하는 헌 원심 헌마(2018 1072)

 각 청 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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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판대상

 사건  심 상   사건 각 고시가 청 들  본  침해하는지 ○ 

여 다. 

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2018 (2017. 8. 4. 2017-42 )

최저임금액  1. 

결정단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업종
시간급

모 든 산 업 원7,530

월 환산액 원 주 소정근로 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

기 시간 수 시간 주당 유 주휴 시간 포함 기

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2. 

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  ◦ 

최저임금 적용 기간   3. : 2018. 1. 1. ~ 2018. 12. 31.

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2019 (2018. 8. 9. 2018-63 )

최저임금액  1. 

    

결정단위

업종
시간급

모 든 산 업 원8,350

월 환산액 원 주 소정근로 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

기 시간 수 시간 주당 유 주휴 시간 포함 기

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2. 

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  ◦ 

최저임금 적용 기간  3. : 2019. 1. 1. ~ 2019. 12. 31.

청구인들의 주장 요

 사건 각 고시는  도에 비하여  사건   16.4%( 2018○ 

 고시  사건    고시 나 상승시킨 것), 10.9%( 2019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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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

업  경 동   심각하게 해하여 주  경 질  규    - 

한 헌   항에 다119 1 .

업에 큰 경  타격   가  업 보   규    - ‧

한 헌   항에 다123 3 . 

근 상  에 달하는 수치   상하는 것  가  사    - 3

업  통 리  지  규 한 헌  에도 다126 .‧

 사건 각 고시는 청 들과 같  상공 들  하여   상○ 

  나 는 폭  상  강 함  청 들  재16.4% 10.9%

산  침해하고 업경   침해한다.

피청구인 고용노동부장관의 의견요

 사건 각 고시는  처  질  띠는 것  그 체가 항고  ○ 

상  는 행 처 에 해당한다 라  청 들   사건 각 고시에 . 

하여 행   에 하여 행 원에 항고  하여야 3 1

함에도 하고 헌 원심 청  한 것  보  건  하지 못하

여 하다.

원 는  사건 각 고시  심 결 과 에  여러 차   ○ ∙

거치고 사업  하여 집담  개 하   고 과 견  수

하  하고 는 각 들과 하여 는 다양한 주 과 , 

주  가능한 경 지   사하여 별도  료  심  한 주(

 동 경 지  만들고  심   하 다 또한 가 생계) . ‘․

비 비  단신근  실태생계비 생계비  등  료  ’, ‘ ’, ‘ ’ 

 고 하 다 나아가 는   상에  상공  . 2018, 2019

 업  경 담  하  하여 여러 지원책  진하 다. 

러한 사  합하  사건 각 고시가 청 들  계약    업, 

업   한한다고 하 라도  상  통해 득층  득

수  향상과 득  하는  상  침해  원칙  

하 다고 보 는 어 다 라   사건 각 고시가 청 들  계약   . 

 업 업  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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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  상  청 들  근 에게 지 하여야 하는  늘어○ 

나게  업 경 에 어 담  커진다고 하 라도  같  

 업 동  사실  여건에 과하므  헌   재산  23‧

에 하지 아니하여 청 들  재산  침해하지 않는다.

 사건 각 고시는 한민  경 질 에 어 나는 내  포함하고 다고 ○ 

볼 수 없어 헌   항 라 할 수 없고 업  특 하여 119 1 , 

에 한 한  가하는 규  아니므  헌   항에 규  123 3

가  업 보  하 다고 볼 수 없다  사건 각 고시가 . ‧

규 하는  지  하여 청 들  업경 에 어  리

라는 사 업 본연   포 할 것  강 거나  사 경‧

책   달 하는 향  업 동   해야 하는 것도 아니

고 그 업경 과 하여 가  한 감독과 통  또는 리  게 , 

는 것도 아니므  헌  에 지 아니한다126 . 

주요 쟁점

심 상 항  청 들  계약  업  재산  침해하는지 , , ○ 

여

청구인 및 이해관계인

청  사단    리  변 사   : 39[ 2]○ ○○

피청  고 동 리   지향: [ ]○ 

참고  카 스트 경 학 수 병태 청  측: ( )○ 

           한 동사 연  사  피청  측( )

참고인 의견요

○ 카 스트 경 학 수 병태 청  측( )  견 지

   상폭  과격하여 경  약 들  할    2018 , 2019

수 는  크게 탈하 다 우리나라  업  낮  생산 과 . 

수 그리고 고  비  시한 상  들 사업 들  경  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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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 심 하게 침해하고 다는 것  많  경  통계들  한다 또. 

한 비 간 없   진   상 어 사업 들  

신  업 과 사업  재산 업 가치  보 할 시간  여 마  주지 ( )

않고 는 것  진  사 들과 크게 다  과격 라고 볼 수 다. 

한 동사 연  사  피청  측  견 지( )○ 

 만원   통  거  당 후보  공약한  사   1 2017 5

 합 사항 다 우리나라  도  수  원  평. 2019 OECD 

균수 고 개    간 다   상   , 25 12 . 2018

동 들  상과 평등 계층 에  향  끼, 

쳤다  상  고 과에 한  견들  나 미 에. , 

는  고 과  러싼 쟁  수십 째 계 고 고  , 

다  결과가 지 도 계  고 우리나라  경우도  , 2018

 상  고 과 한 연  하여 아직 지  

 고 과  뒷 침할 연 결과는 나 지 않고 다. 


